
공공기관 재활용제품 구매 의무화

모든 공공기관의 재활용제품 구매에 대한 권장 사항이 의무 사항으로 강화된다.

환경부가 2월4일 공포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존에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

던 공공기관의 재활용품 우선구매제도가 의무사항으로 강화된다.

폐기물 재활용제품의 다양화에 비해 품질 수준이 낮고 가격도 그다지 싸지 않다는 인식이 팽배한 상황에서

공공기관조차도 구매에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던 것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1992년부터 국무총리 훈령으로 공공기관의 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지침을 제정해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환경부에서 공고하는 재활용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이를 매년 평가해 국무회의에 보고하

도록 지시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단지 지침일 뿐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재활용품제품 구매를 활성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

다. 2000년에도 재활용품 우선구매 총액은 804억원으로 1999년에 비해 3.1%가 증가하는데 그쳤다

재활용제품 우선구매 현황

구 분 1997 1998 1999 2000
대상기관(개) 110 110 605 613
구매품목(개) 13 31 85 145
구매액 (억원) 442 530 780 804

따라서 재활용품 의무구매 제도의 시행은 훨씬 강한 의무를 공공기관에 부여함으로써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재활용품 구매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해 재활용산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환경부는 의무구매 제도의 시행과 더불어 공공기관의 재활용품 구매대상 품목을 2000년 145개에서 2002년

에는 250개 이상으로 대폭 확대해 재활용품 우선 구매금액이 실질적으로 크게 증가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

할 계획이다.

또 재활용품 의무구매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전체 공공기관에 지침을 홍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평가기준에 재활용품 구매실적을 추가하며, 의무구매를 성실히 이행치 않는 공공기관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실

시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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